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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 요   약 >
1.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서 노동자 건강권 보장 실태

 □ 일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건강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방역의 전 과정에 ‘노동

안전보건’ 관점 불충분

 ○ 이미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불리한 고용관계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유행

에서 불평등한 건강 위험과 생계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 확진자 통계에서 직업에 대한 통계는 별도

로 제공되지 않아 일터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2. 코로나19 감염: 어떤 노동자들이 위험한가?

 □ 2017년 제 5차 근로환경조사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를 연계하여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직군을 확인하고 해당 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함

 ○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환자나 대중과 접촉하는 직군을 고위험 직군으로 정의할 

때, 보건의료복지 부문 7개 직업군(전체 8개), 그 외 부문 23개 직업군(전체 50개)이 

고위험 직업군. 보건의료복지 업종에서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규모는 총 140만 명이

며, 그 외 업종에서도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는 총 1,073만 명에 달함. 

 ○ 감염위험이 큰 직업군일수록 대체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고, 고위험 직업군 가운데

서도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을수록 월 평균 임금이 낮음. 이러한 결과는 감염 위험과 

사회적 보상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패널티를 분명하게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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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3. 코로나19 감염 이외의 노동안전보건 위험

 □ 코로나19 유행은 직접 감염 이외에 노동안전보건 상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정신건강 문제, 노동 강도 증가에 따른 과로 문제, 일터 폭력과 차별의 문제를 초래

할 수 있고, 안전보건 규제 집행의 완화에 따라 일터에서 안전사고와 산재 위험을 증

가시킬 수 있음.

4. 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제도의 결함

 □ 정부의 보호 실패

 ○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코로나19 대응이 고용에만 치우쳐 있고 노동안

전보건에 대한 대응이 부재함. 오히려 고용노동부의 현장 근로감독과 안전감독이 일시

적으로 유예되거나 중단되면서 안전사고와 산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사업장 내 보호자원의 불평등

 ○ 노동자의 의견을 대표하거나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보호자원은 모든 노동자

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음. 고위험 직업군에 해당하는 임금노동자 사이에서도 특히 

여성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서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자원 보유 비율이 

낮게 나타남.

5. 무엇이 필요한가

□ 감염병 통제라는 사회적 목표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보호라는 목표가 결코 상충하지 않

으며, 지속가능한 방역과 대중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함.

 

□ 코로나19 유행에 맞서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개인에게 안전 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넘어, 그것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직업안전보건에 관한 ILO 협약(155조)과 권고(164조)는 코로나19 판데믹 상황에서 노

동자를 보호하는 데 유효하며, 현재 물리적․화학적 유해인자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 

 ○ 산업안전보건 규제와 더불어, 유급병가를 보장하고, 개별 작업장 내에서 기존의 성과

평가 체계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도록 해야 함. 

 ○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조직화와 더불어, 비정규직이나 이주, 청년, 여성, 고령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

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연대가 적극적으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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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2020-04

코로나19 대응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

  김명희(시민건강연구소, 사회공공연구원 운영위원), 이주연(토론토 대학 박사과정)

1.� 들어가며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유행이 전 세계적 판데믹으로 확산된 지 이

제 겨우 6개월이 지났다. 7월 첫 주, 전 세계 감염자 숫자는 12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 숫자도 55만 명으로 치솟았다.1)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도중에도 매일매일 새

로운 기록이 경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검사(testing), 추적(tracing), 치료

(treatment)”를 핵심으로 하는 소위 K-방역이 성공을 거두면서 유럽이나 북미 수준의 

전면적인 사회적 봉쇄를 하지 않은 채 유행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적 대응에는 2015년 메르스 유행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학습 효과가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감염 통제와 생계 보호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불평등은 방역에도, 생계 보호에도 커다란 걸

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이미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불리한 고용관계로 고통 받던 노동

자들이야말로 코로나19 유행에서 불평등한 건강 위험과 생계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콜센터나 물류센터처럼 일견 코로나와 무관해 보이던 작업 현장에

서도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일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과 건강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방역의 전 과정에 ‘노

1) Worldometer. 2020/7/5. COVID-19 CORONAVIRUS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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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전보건’ 관점은 충분치 않다. 예컨대 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에게 감염된 서빙 

노동자, 동료에게 감염된 물류센터 노동자, 마스크 착용을 권했다가 승객에게 폭행을 

당한 운수 노동자,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일하다 탈진된 병원 노동자. 이들 모두 일을 

하는 동안 코로나로 인한 건강 위협을 경험했고, 마땅히 ‘노동안전보건’ 이슈로 다뤄

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병원을 중심으로 전파가 일어났고 당연히 보건의료 

노동자의 직업보건이 중요한 과제였지만, 방역 프레임 안에 ‘노동’의 자리는 없었다 

(시민건강연구소, 2016). 

국내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단시간에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Moore, et al., 2020).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작정 강행할 수는 없기에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감소하면 거리두기를 완화했다가 다시 전파가 가속화되면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하는 흐름이 최소한 내년까지는 반복될 전망이다. 이러한 방역조치의 변화는 노동

자의 안전보건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시기

에는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보건의료 노동자, 또 대중접촉이 많은 공공 혹은 서비스 

부문 노동자들의 감염 위험과 더불어 과로 등의 문제가 심화된다. 뒤이어 사회적 거

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 환자 수는 줄어들겠지만 콜센터나 물류센터 같은 비대면 서

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많은 불안정 노동자들

이 직접적인 생계 위협에 처하게 된다. 코로나 감염 위험도 피하면서 생계 위협도 받

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이들과, 생계와 건강 사이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노동자들 사이의 불평등의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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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코로나19 유행의 전개와 노동안전보건의 전망

우리는 감염병 통제라는 사회적 목표와 노동자의 건강과 안녕보호라는 목표가 결코 

상충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방역과 대중의 보호라는 관점에서도 노동자의 안전보건

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대중의 건강과 안전을 직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맡은 보건의료, 돌봄, 공공서비스 등 ‘공공’ 부문 노동자

를 보호하는 것은 방역에서 그 자체로 중요한 과제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직군을 확인하고 해당 

노동자의 규모를 추정하며, 판데믹 상황에서 감염 이외에 초래될 수 있는 노동안전보

건 문제를 탐색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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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감염:� 어떤�노동자들이�위험한가?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일 확진 환자 수와 성별, 연령별 

현황, 감염 경로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다.2) 그러나 직업에 대한 통계는 별

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개별 접촉에 의한 발병이든 집단 감염에 

발병이든, 일터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림-2, 3]. 사업장 기반 K-방역 

사례를 배우려는 해외요청이 쇄도한다는 공지를 게시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노동자 발생 현황 통계는 찾을 수 없다.3)

[그림-2]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성별, 연령별 확진자 통계

2) 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7/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발생현황.

3) 안전보건공단. 2020/6/14. 산업현장 K-방역 우수사례, 선진국에서 러브콜.

http://www.kosha.or.kr/kosha/report/pressreleases.do?mode=view&articleNo=41514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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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감염경로 통계

흔히 환자를 직접 돌보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위험을 떠올리지만, 이들만 위험

에 처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폭발적인 지역사회 유형을 경험한 미국 뉴욕시의 경

우, 4월 중순까지 시내버스기사 6천명이 감염되거나 자가 격리 상태였고 41명이 사망

한 것으로 알려졌다 (McGarity, Duff, & Shapiro, 2020).

정부의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 집단 감염 사례들만 정리해도 표1과 

같다. 노동자 수만 해도 약 300명, 이들로부터 촉발된 2차 감염자 수가 100여 명이

다. 시민단체 노동건강연대가 정부의 발표와 언론기사를 토대로 6월 25일까지 ‘직업’

이 알려진 확진자 수를 집계한 결과 전체 확진자 12,564명 중 604명, 4.8%에 불과했

다. 여기에는 표1처럼 집단감염으로 많이 알려진 사례들 이외에, 여러 요양병원과 요

양원, 병원에서 감염된 보건의료 종사자들, 해외여행객들과 접촉한 여행 가이드와 비

행기 승무원, 사무실 환경에서 전파가 일어난 중앙정부 공무원들, 고객을 통해 감염된 

식당 종업원들과 택시 기사, 소매점주,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다양한 직종의 사

람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이 확인 가능했던 사례들 중 가장 많은 직군은 보건의

료 서비스/돌봄을 제공하는 이들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고, 콜센터와 물류센터 

노동자가 각각 21.5%, 14.9%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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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3월 8일~ 구로콜센터 전체 근무자 811명 중 95명 감염 (11층 근무자 216명 중 94명 
감염) + 34명의 가족 구성원 감염4)

w 3월 12일 ~ 대구 지역 콜센터 13개소 57명 감염5)

w 3월 16일 ~ 대구 H 요양병원 직원 71명 중 18명 감염 (환자 117명 중 57명 감염)6)

w 3월 6일 ~ 경기도 J병원 직원 약 1,550명 중 42명 감염7)

w 5월 25일~ 부천 C 물류센터 3,673명 중 83명 감염 + 접촉자 63명 감염8)

w 5월 26일~ 서울 중구 콜센터 8명 감염9)

[표-1] 작업장 기반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

이러한 불완전한 집계로는 실제 감염 위험이 큰 직군과 해당 노동자 규모를 추

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는 2017년 근로환경조사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자료 연계하여 분석했다 (Lee & Kim, 2020). 근로환경조사는 ‘귀하가 

하는 일에는 고객, 승객, 학생, 환자와 같은 직장 동료가 아닌 사람들을 직접 상대

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환자나 대중 접촉 정도를 측정

하고 있다. 이에 대해 ‘①근무시간 내내 ②거의 모든 근무시간 ③근무시간 3/4 ④

근무시간 절반 ⑤근무시간 1/4 ⑥거의 노출 안 됨 ⑦ 절대 노출 안 됨’의 7단계 

답변이 가능하다. 우리는 노출시간에 따라 0점 ~ 6점을 할당하여 직업군별로 감

염위험 점수(중위값)를 산출했다. 그리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연계하

여 각 직업군별 노동인구 규모를 산출했다.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환자나 대중

과 접촉하는 것을 의미하는 3점을 고위험군 기준으로 본다면, 보건의료복지 7개 

직업군, 그 외 23개 직업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건의료복지 업종에 속한 직업군

들은 영양사를 제외하고 감염 위험 점수가 모두 5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보건의료복지 직업군은, 고객, 승객, 학생, 환자처럼 직장동료가 아닌 사

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업무가 거의 모든 시간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그 외 업종 

4) CDC. 2020/4/23. Coronavirus Disease Outbreak in Call Center, South Korea.

5) 연합뉴스. 2020/3/12. 대구 13개 콜센터서 57명 코로나19 확진…10명 신천지.

6) 메디게이트뉴스. 2020/3/18. 대구 한사랑요양병원 코로나19 확진 74명..요양병원 5곳 87명.

7) 연합뉴스. 2020/4/16. 분당제생병원, 코로나19 집단발생 후 42일 만에 재개원.

8) 한겨레. 2020/5/30. 부천 쿠팡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최소 109명.

9) 조선비즈. 2020/5/28. 서울 중구 KB생명 영업점 직원 7명 코로나 추가 확진…누적 8명.

http://medigatenews.com/news/15140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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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종교관련 종사자,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금융 및 보험사무직, 상담통계

안내 및 기타 사무직, 이미용·예식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

식 서비스직, 영업직, 매장판매직,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운송관련 단순노

무직에서 감염위험 점수가 5점 이상으로 높았다. 보건의료복지 업종에서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규모는 총 140만 명이며, 그 외 업종에서도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는 총 1,073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환자나 고객으로부터 감염되기도 하고, 또 환

자나 고객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방역에서 노동안전보건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 한 가지 눈여겨 볼 것은 대부분의 

직업군에서 성별 분리가 뚜렷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보건의료복지 업종의 경우, 

의료진료 전문가(의사)에서 여성의 비율은 25.1%로 낮았지만, 간호사, 보건의료관

련 종사자(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요양/간병종

사자), 사회복지관련 종사자(사회복지사, 보육 교사 등)에서는 각각 96.5%, 

84.9%, 92.3%, 85.1%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그 외 업종에서도 운송관련 단

순 노무직(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음식 배달원 등)에서는 여성 비율이 12.7%

에 불과했지만, 이미용·예식 서비스직은 79.9%로 높게 나타났다 [표-2]. 

부문 표준직업분류 위험점수1 전체(명)2 여성(%)2

보건

의료

복지

의료진료 전문가 (의사) 6 145,878 25.1
약사 및 한약사 5 35,541 59.7
간호사 5 227,168 96.5
치료사 및 의료기사 5 158,096 66.7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5 186,996 84.9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5 430,185 85.1
의료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요양/간병종사자) 5 222,830 92.3
영양사 1 37,812 95.8

그 외 종교관련 종사자 5 111,556 26.9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5 1,235,726 67.9
금융 및 보험 사무직 5 354,937 47.8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 사무직 5 313,483 68.1
이미용예식 서비스직 5 308,603 79.9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5 249,609 47.6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 1,415,853 66.6
영업직 5 737,803 28.6
매장 판매직 5 1,576,184 54.9
방문노점 및 통신판매 관련직 5 384,429 57.6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5 426,099 12.7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4 473,382 31.8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4 178,102 50.4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4 138,160 36.4

[표-2] 직업군별 감염위험 점수(중위값)와 종사자 인구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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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표준직업분류 위험점수1 전체(명)2 여성(%)2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4 544,583 45.9
전문서비스 관리직 3 109,368 27.0
법률 및 행정 전문직 3 64,662 20.5
법률 및 감사 사무직 3 81,923 36.2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 245,764 10.9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3 358,365 4.0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기능직 3 65,052 6.3
운전 및 운송 관련직 3 868,592 2.1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3 497,271 76.0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2 54,666 18.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2 547,027 45.7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2 73,208 12.8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2 279,374 6.6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 74,630 16.4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1 45,269 6.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1 99,892 36.8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1 367,406 16.6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1 846,303 11.8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 3,171,132 43.7
농축산 숙련직 1 1,155,422 44.3
어업 숙련직 1 58,959 26.8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1 221,280 59.0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1 218,049 5.6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1 595,404 6.4
기타 기능 관련직 1 148,804 17.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1 121,563 41.4
화학관련 기계조작직 1 239,152 25.5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조작직 1 254,918 12.7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1 542,978 18.3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 1 440,371 30.9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조작직 1 37,583 9.5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조작직 1 197,719 30.3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1 339,473 7.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1 123,769 57.9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1 615,971 44.7
임업 숙련직 0 5,351 13.4

* 자료: 1직업군별 감염위험 중위값. 제 5차 근로환경조사(2017) 2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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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를 보면, 보건의료복지 부문의 감염위험이 크다는 점과 감염위험이 큰 직

업군일수록 대체로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림-4] 직업군별 감염위험 점수와 여성 비율(%)

한편 감염위험 점수 3점 이상의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여성 종사자 비율과 월 평

균 임금의 분포를 살펴보면, 이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 비

율이 높은 직업군일수록 월 평균 임금이 낮았는데, 특히 요양/간병종사자는 92.3%가 

여성이며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지만 월 평균 소득은 124만원으로 매우 낮

았다.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예: 가사 및 육아도우미) 또한 종사자의 

76%가 여성이면서 월 평균 소득이 139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감염 위험과 사회적 보

상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패널티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미국

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색인종일수록 코로나 노출 가능성이 높고 타인과 접촉 확률이 

높은 필수 유지 부문 산업과 직업에 종사하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Hawkins, 

2020) [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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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감염 고위험 직업군의 여성 종사자 비율과 월 평균 급여

젠더 불평등은 고용 형태에서도 관찰된다. 제 5차 근로환경조사(2017)에서 감염 고

위험 직업군의 성별,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보건의료복지와 그 외 업종 모두에

서 남성에서 자영업자, 사업주 비중이 더 높고, 여성에서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직, 일

용직 노동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3].

전체 남자 여자
부문 고용형태 N* % N* % N* %

보건

의료

복지

사업주 106,472 6.1  71,984 21.4  34,488 2.4
자영업자  41,606 2.4  28,353 8.4  13,253 0.9
무급가족노동자  4,104 0.2 0 0.0  4,104 0.3
상용직 1,356,084 77.4 216,140 64.2 1,139,944 80.5
임시직 202,193 11.5  19,390 5.8 182,803 12.9
일용직  42,401 2.4 621 0.2  41,780 2.9
전체 1,752,860 100 336,488 100 1,416,372 100

그 외 

부문

사업주 1,033,972 8.2 704,234 10.8 329,739 5.4
자영업자 2,651,095 21.0 1,534,335 23.5 1,116,760 18.4
무급가족노동자 506,650 4.0    57,424 0.9 449,226 7.4
상용직 6,406,690 50.9 3,536,719 54.2 2,869,970 47.2
임시직 1,603,717 12.7 540,751 8.3 1,062,966 17.5
일용직 395,896 3.1 146,284 2.2 249,612 4.1
전체 12,598,019 100.0 6,519,747 100.0 6,078,272 100.0

[표-3] 고위험 직업군의 고용형태별 분포 (*가중치 적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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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국내 작업장 집단감염의 다수를 차지하는 콜센터나 물

류센터 노동자들의 감염 위험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환자나 대중과의 접

촉 강도가 높았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없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

던 노동환경이 전파의 주된 경로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필리핀의 콜센터,10) 미국,11), 독일,12), 아일랜드,13) 캐나다14) 등의 육류가공

공장, 독일 물류센터15) 등의 집단감염 사례는 환자나 대중과의 접촉만이 아니라 사업

장 내의 물리적 밀집도, 환기, 위생설비 등 근로환경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경우 5월 초 기준으로 167개 육가공 공장에서 6,700명 이상의 노동자가 확진

되고 45명이 사망했다. 이들 공장은 코로나 전파 가능성이 높은 인구 밀집 도시가 아

니라 대부분 농촌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근무하던 곳이기에 

유행 초기에는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들 공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폭발했고, 심지어 식품위생을 관리하는 농림부 감독관들이 감염되기도 했다. 공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전문가들과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슈퍼마켓의 식료품이 동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육·가공업 노동자들을 ‘필수노

동자’로 분류하여 일을 계속 하도록 했다(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0). 감염 위험은 심각한데 농림부에서 감독관에게 마스크조차 공급

할 수 없어서 감독관 개인이 마스크를 구입하면 비용을 상환해주는 정책을 시행하

기도 했고, 저임금의 이주노동자들은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출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집단 감염에서 특히 중요한 요인은 작업 라인 속도였

다. 육류 해체와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는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 이

상 노동자들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보호장비를 제대로 착용하고 일을 할 수 없

기 때문이다 (McGarity, Duff, Shapiro, 2020). 이는 한국의 콜센터나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일했던 조건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10) In These Times. 2020/5/27. Philippine call center workers are in danger. It’s our problem, too.

11) The Hill. 2020/5/7. Meatpacking worker told not to wear face mask on job died of coronavirus.

12) Deutsche Welle (DW). 2020/5/8. Coronavirus outbreak closes German meat-packing plant

13) The Guardian. 2020/5/1. Covid-19 outbreaks at Irish meat plants raise fears over worker safety

14) CBC. 2020/5/10. Cargill meat-processing plant south of Montreal says 64 workers infected 

with COVID-19

15) Business Insider. 2020/6/30. Amazon warehouse workers in Germany are going on strike after 

'30 to 40' colleagues became infected with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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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사람이 아니라 검체나 오염물질을 접촉하는 검사/실험실 업무 종사자, 

청소와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노동자에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코로나

19 환자의 분변 샘플에서도 바이러스(SARS-CoV-2 RNA)가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미국 뉴헤이븐의 하수처리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하수처리장에서 실제로 바이

러스가 확인되었고 지역 사회 코로나 입원율, 검사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Peccia, et al., 2020), 이는 하수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노출 가능성을 시

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사람을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

건이나 표면, 이를테면 집단거주 시설의 문고리나 공용 이동수레 손잡이 등을 자주 

만지되 제대로 손을 씻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도 위험요소 중 하나이다. 대표

적으로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이나 택배, 퀵, 배달 대행 등의 이동노동자들이 대표적이

다. 

감염과 관련한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유급 병가의 가용성,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어야 한다는 방역지침을 지킬 수 있느냐 여부이다. 상병수당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 확진 전에 진단서가 없더라도 집에서 쉬며 급여를 보장받거나, 최소한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느냐 여부는 작업장을 중심으로 유행을 차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환자나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대인서비스 

종사자들의 경우 일단 재택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일급이나 시급으로 

지급받는 불안정 노동자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는커녕 유급 휴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

나, 병가를 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

사에서 유급휴가(유급 휴일, 유급 연차휴가, 출산휴가 등)가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정

규직노동자에서는 80.1%였으나 비정규직 노동자에서는 33.0%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는 산재를 당하거나 꼭 병원을 다녀와야 하는 경우에조차 개별적으로 

대체인력을 구해서 직접 일당을 지급하며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거나 (아름다운재단,  

노동건강연대, 2019), 아예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참고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도 있다 (노동건강연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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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감염�이외의�노동안전보건�위험

코로나19가 초래하는 노동안전보건 위협은 단지 감염 문제만이 아니다. 2014

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에볼라가 유행했을 당시,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보건

기구(WHO)는 합동 조사를 통해, 감염 위험 이외에 제기된 의료인들의 직업안전

보건 상 위험을 기술한 바 있다. 여기에는 감염에 대한 공포, 업무 과중에 의한 

심리적 괴로움, 질병 전파자라는 오명(stigma)과 그로부터 촉발된 폭력 등의 문

제는 물론 장시간 노동, 장시간 개인보호구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사용에 의한 열 스트레스와 탈수, 인간 공학적 부담 등이 포함된다(ILO & 

WHO 2014).

전파 양상과 중증도는 다르지만 코로나19 유행도 직접 감염 이외에 노동안전보건 

상 여러 가지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문제의 규모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아직 이루어

지지 못했지만 언론보도나 인터뷰 등을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다.  

1) 정신건강 문제

코로나 감염위험이 높은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은 본인은 물론 본인으로 

인한 가족, 지인 감염에 대해 깊은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업무 종료 이후에도 

귀가하지 않고 병원이 마련해준 숙소에 머무르거나,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다

른 곳으로 거처를 옮기기도 한다. 휴일에 친구를 만나거나 여행을 가는 것조차 스스

로 자제하는 이들이 많다. 유행이 장기화되면 이러한 고립 상태 자체가 정신건강 상

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노동 강도 증가로 인한 피로와 소진 문제도 심각하다. 유행이 장기화되고 감

당할 수 없는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면서 우울증이나 번아웃에 빠지는 노동자들

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16) 국내에서는 아직 보고가 없지만 단기간에 환자가 폭

증한 미국 뉴욕 등에서는 거의 의료시스템이 붕괴 직전에 이르러 수많은 환자들의 

사망을 지켜보고 무력함을 경험한 의료진들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거나 심지어 자

살에 이르기도 했다.17)

16) 시사인. 2020/6/26. ‘#덕분에’도 좋지만, 전력 보강이 필요해.

17) Scientific American. 2020/6/1. Psychological Trauma Is the Next Crisis for Coronavirus Health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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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코로나19 치료를 담당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과로와 정신건강이 문제

인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전반적인 환자감소와 그로 인한 보건의료기관 매출 감소 

때문에 고용불안에 직면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있다.18) 의료 기관만이 아니라 전반

적인 경기 위축과 함께 많은 노동자들, 특히 불안정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이 실업

과 해고의 위험에 빠진 것이 현실이다 (노동건강연대, 2020). 해고 그 자체가 금전

적, 비금전적 경로를 통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Kim 

& Do, 2013), 해고에 대한 예상만으로도 심혈관질환이나 정신건강 측면에서 악영향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잘 알려져 있다 (Modreka & Cullen, 2013).

2) 노동 강도 증가와 과로

코로나19 방역이나 치료와 관련된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증가는 심각하게 고려되어

야 한다. 무겁고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환자를 돌봐야 하는 것

은 근골격계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증가시킨다. 최근에는 날

씨가 더워지면서 야외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장시간 선별진료소 업무를 담당하던 

노동자가 탈진하여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19)

보건의료나 방역 업무 이외에도 코로나19 유행과 더불어 노동강도가 증가한 노동

자들이 있다. 많은 이들의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했던 물류 노동자

들이 그들이다. 배송 물량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업무 부하가 증가하고,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었다 [표-4].20)

한편 학교가 문을 열면서 방과 후 학생 돌봄과 방역 업무까지 지원하던 돌봄교사

가 ‘피곤’을 호소한 후 사망한 일도 벌어졌다.21) 작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노동강도 강화가 가져올 근골격계 부담과 피로, 소진, 심혈관계 

질환 위험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18) 한겨레. 2020/4/1. ‘코로나 최전방’ 대구동산병원, 의료인력 50여명 무더기 해고. 의협신문. 

2020/3/17. 코로나19 타격에 결국 "직원 정리까지"…병·의원 경영난 '심각'

19) 연합뉴스. 2020/6/12. 찜통더위에 숨이 턱턱…마스크 써도 문제없는 건가요?

20) 경향신문. 2020/5/6. ‘언택트’시대의 과부하…또 스러진 택배기사. 연합뉴스. 2020/3/15. 쿠

팡 배송노동자 새벽 근무중 사망…"물량 너무 많았다" 증언도. KBS뉴스. 2020/3/19. 코로나

19에 물량 폭증…택배 기사의 고된 하루.

21) 오마이뉴스. 2020/6/16. '마스크 수업' 사망 초등 기간제 교사 수첩 "돌봄교실 너무 피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35125.html#csidx3d5673901de8c97b3f7fa87fe25cdfe?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061633001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052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0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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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코로나19 유행 중 물류 노동자의 과로로 인한 건강피해 사례

w 3월 12일 쿠팡 택배노동자 배송 중 계단에서 사망22)

w 5월 4일 광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과로사: 40대 초반 남성 노동자. 한 달 배달물량 
1만 개, 하루 평균 400~500개 배달. 코로나19 영향으로 물량이 늘어 하루 700~800개 
배달했음. 무임금 분류 작업과 9시간 배송 업무 포함 하루 14~15시간 일했음 23) 

w 7월 3일 울산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과로로 배달 중 피를 토하며 쓰러짐: 40대 초반 
남성.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3개월째 휴일 없이 일했음 24)

w 7월 5일 경남 김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와 과로사: 46세 남성. 특수고용노동자로 주52
시간  적용받지 못한 채 하루 평균 13~14시간 일하며 한 달 배송 물량이 약 7천 개에 
달했음.25)

그밖에도 방역과 관련한 질의응답, 민원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콜센터에서도 업무가 

폭증하면서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줄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건강연대, 2020).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원격/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이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재택근무가 반드시 유연

성과 자율성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강화된 감시와 통

제, 인간공학적 작업 부담, 직무스트레스와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학

교가 문을 닫으면서 가족 돌봄의 이중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일과 생활의 분리가 어

렵고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서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전 조사에 의하면 맞벌이 기혼 가구에서 가사노동을 남편과 부

인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꾸준히 늘어나기는 했으나 가사노동의 대부

분을 여전히 부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이러한 추

세가 급작스럽게 개선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26) [그림-6]. 

22) 한겨레. 2020/7/9. [포토] 택배 노동자들의 호소…‘#8월 14일을_택배 없는 날로’

23) 연합뉴스. 2020/5/6. 광주서 택배노동자 돌연사…노조는 과로사 주장.

24) SBS뉴스. 2020/7/5. "석 달째 못 쉬어" 쓰러진 택배기사, 시민들이 구했다

25) NEWS1. 2020/7/10. 온정 많던 택배기사의 ‘코로나 과로사’..주민들 "그곳에선 푹 쉬길".

26) 아시아경제. 2020/3/10. "코로나 때문에 일이 두배" 육아·가사노동에 피로 호소하는 여성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529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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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기혼여성 가사분담 실태

출처: 성인지통계 통계청 사회조사 기혼여성 가사분담 실태

3) 일터 폭력과 차별

공중보건 위기나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의 불안은 높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타인에 의한 질병 전파의 가능성 때문에 감염병 유행에는 혐오와 낙인, 더 나아가 직

접적 폭력 문제가 뒤따르기도 했다. 그리고 보건의료와 방역, 공공서비스 일선에 있

는 노동자들이 이러한 차별과 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도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가운데, 시민들의 불

만이 가중되었다, 그러자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종사자들에게 난동을 피우거

나 폭력 위협을 가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27) 또한 응급실과28) 대중교통에서29) 마스

크 착용을 요청한 의료인이나 버스 기사에게 고객이 폭력을 가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러한 폭력은 특정 개인들의 사회적 일탈이라기보다 분명한 ‘작업장 폭력

(workplace violence)’이며, 노동자는 물론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환자나 고

객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한 직업안전보건 문제로 다루

어질 필요가 있다. 

27) 중앙일보. 2020/3/14. 약국서 골프채·낫 왜 필요한가···마스크 줄 위협 ‘난폭한 손님’.

28) 서울경제. 2020/6/9. "내가 코로나 환자냐" 술 취해 마스크 쓰라는 간호사 위협한 대학생 '

벌금 400만원'.

29) 동아일보. 2020/6/24. ‘마스크 행패’ 잇따라…지하철 난동에 택시로 쫓아가 버스기사 폭행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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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폭력은 재택근무, 온라인수업이 낳은 또 다른 위협이다.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남자 청소년 가해자의 숫자가 적지 않고, 이전에도 

소셜미디어 등에서의 여성 교사에 대한 외모 품평, 성적 대상화 문제가 제기된 바 있

다. 사진 합성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악용 가능성까지 고려하

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여성 교사들의 불안과 우려를 그저 기우로 간과해서는 안 되

며 이들에 대한 직업안전보건 상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30)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에는 의료인에 대한 오명과 차별이 매우 심각했다. 

특히 유행 초기에 병원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사회적 공포가 극대화되면

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은 ‘감염원’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사는 곳과 가족에 대한 

신상 정보가 유출되기도 하고, 심지어 의료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자녀가 배제당하거나, 치료를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다(시민건강연구소, 2016). 

이번 코로나19 유행에서는 보건의료 종사자에 대한 심각한 오명과 차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실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테면 일터에서 

외국인 직원들에게만 무급 휴직을 강요하거나,31) 유행기간 동안 아예 외출 금지를 

시키는 일이 벌어졌다.32) 이미 한국 경제의 필수 노동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주노동

자들이 ‘긴급재난 지원금’에서 배제되었고, 공적 마스크 제공 정책에서도 미등록이주

노동자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인권의 관점에서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방역의 관점에서도 커다란 ‘틈새’를 만들어내는 비효율적 정책이다. 

4) 안전보건 규제 집행의 완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대면 접촉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현장 근

로감독과 안전감독이 일시적으로 유예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33) 이는 안전

사고와 산재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30) 연합뉴스. 2020/4/23. 외모 평가·수업장면 캡처…원격수업에 떠는 교사들. 주간교육신문. 

2020/3/30. 온라인 수업, ‘얼굴공개 악용될까’ 불안에 떠는 여교사들.

31) 참여연대. 2020/4/21. [아시아 생각] '코로나 시대' 이주민 배제와 차별 이제 그만.

32) 한겨레. 2020/06/1.3 마스크도 지원금도 없다…코로나19 위기의 이주노동자

33) 대한전문건설신문. 2020/3/2. 고용부, 근로감독·산업안전감독 16일까지 유예. TBS뉴스. 

2020/6/22. 건설현장 계속 돌아가는데 코로나19로 중단된 안전점검.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5143
http://www.peoplepower21.org/International/1700532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49182.html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1&idx_800=3392831&seq_800=2038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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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38명의 노동자 사망과 10명의 부상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낳았던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사건에서도, 이미 과거에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코

로나19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이 모두 중단된 사실이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가 매년 진행하는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감독 점검횟수는 평년의 4

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규제 미비가 즉각 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노동건강

연대의 기업살인 모니터 자료에 의하면 언론 보도로 확인된 노동자 사망 숫자가 1월 

42명, 2월 55명, 3월 58명, 4월 91명(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를 빼도 53명)에 달한

다는 점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34) 

34) 노동건강연대. 2020/5/13. 2020년 4월, 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http://laborhealth.or.kr/3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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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자�안전보건을�위한�제도의�결함

1) 정부의 보호 실패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정부가 노동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은 한국에만 해당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영국에서도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나간다’는 구호와 달리 

정부가 노동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노동자 안전보건을 담

당하는 직업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이 초기 코로나 대응에서 

보건복지부의 주도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주변화되었다는 지적은 (Watterson, 2020)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직업안전보건청장을 역임했던 데이

비드 마이클스 교수는 언론 기고를 통해 노동자 보호를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

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통렬하게 지적하기도 했다.35) 미국에서는 직업안전보건청에

서 코로나19 관련한 여러 지침을 발행했지만 집행의 구속력이 없고 자발적 준수에 

의존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McGarity, Duff, & Shapiro,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노동부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면 한국 정부의 문제가 

좀 더 두드러져 보인다. 예컨대 [그림-7]과 [그림-8]은 미국과 뉴질랜드 노동부

의 코로나19 관련 페이지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설명은 물론 유행 기간 동안 노

동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건강문제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업종별 표준, 지

침 등이 상세하게 게시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는 재난지원금이나 고용안전대책 같은 정보들만 게시되

어 있고 [그림-9],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한 노동

안전보건 내용은 신기하리만큼 찾아보기 힘들다 [그림-10]. 그나마 코로나19 관

련 자료를 검색해야 텍스트 기반의 여러 지침들이 검색될 뿐이다 [그림-11]. 이

러한 지침들이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고, 정부의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루

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35) The Atlantic. 2020/3/2. What Trump Could Do Right Now to Keep Workers Safe 

From the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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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미국 노동부의 코로나19 웹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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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뉴질랜드 노동부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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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첫 화면

[그림-10]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첫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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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안전보건공단의 ‘코로나19’ 관련 지침

2) 사업장 내 보호자원의 불평등

 
감염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예방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보호 자원이 있다면 그

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터에 노동안전보건

을 위한 정책과 절차가 존재하고, 노동자가 고용주와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일터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면, 

산재 위험을 줄일 수 있다 (Lay, et al., 2017). 그러나 이러한 ‘보호자원’은 모든 노

동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Lay, et al., 2016).

제 5차 근로환경조사(2017)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의견을 대표하거나 노동자의 권

익을 위해 활동하는 보호자원의 보유 여부를 검토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Lee & Kim, 2020). 앞서 <표2>의 감염위험 점수 3점 이상 감염 고

위험군에 해당하는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① 노동조합, 노동자 협의회나 직원을 대

표하는 유사 위원회, ② 안전보건 대표자 또는 안전보건 위원회, ③ 회사 내 안전 조

직, 안전팀 또는 안전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창구, ④ 직원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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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밝힐 수 있는 정기회의 등의 보유 여부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모든 업종, 성

별, 고용형태에서 보호자원이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 비율이 낮았고 특히 여성이나 비

정규직 노동자에게서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이러한 결과는 안전보

건관리책임자를 두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기준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노동조합조직률이 

여전히 10% 내외에 머물러 있고, 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일수록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어려운 현실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부문 성별 고용형태

보호자원 있음(%)*

직원을 

대표하는 

유사 위원회

안전보건 

대표자/위원

회

안전문제 

해결 창구

직원 

정기회의

보건

의료

복지

전체 상용직 11.6 18.0 22.3 27.9
임시직 4.7 9.8 15.1 19.0
일용직 1.5 3.3 3.4 2.5

남자 상용직 12.5 18.5 24.5 31.4
임시직 15.2 28.5 36.8 32.8
일용직     

여자 상용직 11.5 17.9 21.9 27.3
임시직 3.5 7.8 12.7 17.5
일용직 1.6 3.3 3.4 2.5

그 외

전체 상용직 16.7 14.7 21.1 27.6
임시직 4.3 5.2 7.4 7.8
일용직 2.0 3.7 5.2 5.7

남자 상용직 20.6 18.1 25.4 31.2
임시직 6.9 6.7 9.2 8.1
일용직 3.7 6.4 9.1 9.4

여자 상용직 12.0 10.6 15.7 23.3
임시직 3.0 4.5 6.5 7.7
일용직 1.0 2.2 3.0 3.6

*가중치 적용.

[표-5] 고위험 직업군 임금노동자의 고용형태별 보호자원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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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엇이�필요한가

일터는 대부분의 성인이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대부분의 사

람들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생계를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건강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코로나19같은 

신종 감염병의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이 불충분한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한 것이 꼭 이 때문만은 아니다.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기술과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고용주와 

노동자의 힘의 균형, 정부의 규제, 노동시장 상황, 전반적인 계급 간 힘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Wooding & Levenstein, 2008). 

노동자 건강에서의 불평등은 작업환경에서 위험요인 노출과 보호자원의 불평등

한 분포를 결정짓는 고용관계와 안전보건규제, 그리고 보다 심층에서 이러한 불

평등 구조를 가능케 하는 노동시장 정책과 복지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Benach & Muntaner, 1999/2007; [그림-12] 참조). 코로나19 유행에 맞서 노

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개인에게 안전 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

는 것을 넘어, 그것이 가능한 환경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12] 노동자 건강의 불평등을 낳는 사회적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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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노동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코로나19 유행과 관련한 노동자

의 안전보건 위험을 평가하고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집단감염 ‘사건’이 터지

는 사업장마다 뒤늦게 대응지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노동과 근로환경의 성격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또 개별 확진자 사례들의 직업 정보를 주의 깊게 모니

터링해나가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이외에 앞에서 열거한 다른 건강문제들에 

대해서도 직업안전보건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리적․화학적 유해인

자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감염병에 의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

도록 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특히 감염 위험 직종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

한편 안전보건이 산업안전보건 규제만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유급병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혹은 개별 작업장 내에서 기

존의 성과평가 체계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아파도 일을 지

속할 수밖에 없고 이는 노동자 자신과 타인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렇기에 

고용노동부만이 아니라 정부의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중보건 위기대

응에서 노동자 건강권 관점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작업장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과정에

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희망연대노조, 직장갑질119, 희망연대

노조 등 노동조합과 노동인권 단체들의 역할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들은 노동현장

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별 기업과의 협상이나 투쟁을 통해 고

용보호와 안전보건을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중앙 혹은 지방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보건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노동조합의 적극적 

조직화와 더불어, 비정규직이나 이주, 청년, 여성, 고령 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의 연대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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